








시설명 공간명
면적

( )㎡

사용료

기준
시간

금 액
시간당( )

비 고

남촌마을
커뮤니티센터

층 쿠킹클래스 강의실2 ( ) 83 시간1

원10,000 냉 난방·

이용 시

시간당1

원3,000

추가

층 강의실 회의실2 ( ) 70 시간1

남촌마을
주민공동이용시설

마을공동작업실 교육장1( ) 48 시간1
원5,000

마을공동작업실 교육장2( ) 39 시간1

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

빔 프로젝터 시간1 원5,000

마이크 무선( ) 개 기본1 ( ) 원5,000 2개보유



시설 사용허가 신청서

신 청 자
대 표 자( )

남 여( , )
사 용 자
단 체 명( )

주 소 연락처
전 화

휴대전화

실무책임자 직 성명 휴대전화( ) ( ) ( )

사 용 목 적

사 용 인 원
명

남 여( : , : )

사용

기간

년 월 일 시부터

년 월 일 시까지

일 시간( )

사용시설

기 관 명 시 설 명
사용

시간

냉 난방·

사용여부 비고

냉방 난방

오산시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등 관리 및 운영 조례「 」 제 조제 항에5 1 따

라 위와 같이 귀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자 성명 인 또는 서명: ( )

오 산 시 장 귀하

※ 경기공유서비스 홈페이지(share.gg.go.kr) 및 해당 시설 담당 기관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,

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( , ) .



허가조건

오산시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를 준수해1. 「 」

야 합니다.

시설 사용 시 사용자 귀책 사유로 발생한 시설물의 파손 및 훼손에2.

대하여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시에서 원상복구할 경우,

발생하는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.

시설의 개방공간 목적 또는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하여3.

야 합니다 단 사용 허가한 경우에도 긴급한 행정 목적 수행이 필요. ,

한 경우 시설의 범위 및 사용시간 등을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

니다.

다음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합니다4. .

가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.

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나 허가한 사용 목적 및 용도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타인에게 무단.

으로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

다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.

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.

마.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

바 그 밖에 시민의 안전 및 시설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.

다고 인정하는 경우

시설 사용 후에는 청소 등을 하여 원상태로 정리 정돈해야 하며 사5. ,

용 중 발생한 쓰레기는 반드시 수거 가져가야 합니다, .

시설 사용 시 음향 영상 장비 등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반드시 사전6. ㆍ

협의를 해야 합니다.

부가시설 설치나 부착물에 대하여는 반드시 사전협의와 허가를 받아7.

야 하며 사용 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, .

허가조건을 지키지 않는 경우 추후 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8. .



시설 사용허가 변경 취소 신청서( )

신 청 자
대 표 자( )

남 여( , )
사 용 자
단 체 명( )

주 소 연락처
전 화

휴대전화

실무책임자 직 성명 휴대전화( ) ( ) ( )

변경취소( )사유
인원

변경

당초 명 남 여( , )

변경 명 남 여( , )

사 용 기 간
당 초 년 월 일 월 일 시간: ~ : ( )

변 경 년 월 일 월 일 시간: ~ : ( )

사용시설

기관명

당 초 변 경

비고
시설명 사용시간 시설명 사용시간

오산시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등 관리 및 운영 조례「 」 제 조제 항에 따5 2

라 귀 기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이미 제출한 사용허가신청을 위와 같이

변경

취소 을 신청합니다( ) .

년 월 일

신청자 성명 : 인 또는 서명( )

오 산 시 장 귀하



시설 사용 변경 허가서( )

신 청 자
대 표 자( )

남 여( , ) 연락처

주 소

사용목적

사용시설

사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간( )

사 용 료

변경사유

기타사항

오산시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제 조제5 3「 」

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 변경허가 합니다( ) .

년 월 일

오 산 시 장 �


